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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구합 청산2012 11461

원 고 ○○

주 역시 북구

소송 리인 법 법인

담당변 사 민 강동원,

피 고 도곡진달래아 트주택재건축 사업조합

울 강남구 역삼동 신 그린766-25 202

조합장 이

소송 리인 법 법인 평

담당변 사 채희상 장동,

변 종 결 2013. 2. 28.

결 고 2013. 3. 21.

피고는 원고 부 별지 목 재 부동산에 한 울 앙지 법원1. , 2005. 12. 29.

마 근 당권 등 마113319 2006. 12. 28. 131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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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당권 등 각 말소등 차를 이행 과 동시에 원고에게,

원 지 하라906,200,000 .

원고 나 지 청구를 각한다2. .

소송 용 는 원고가 나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. 50% , .

항 가집행할 있다4. 1 .

피고는 원고에게 억 만 원 이에 하여 부 이 사건 소장부본10 9,000 2009. 7. 15.

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계산한5% , 20%

돈 지 하라.

인 사실1.

가 피고 조합 울 강남구 도곡동 일 도곡진달래아 트 상가를 철거하. 538

고 새 운 아 트를 건축하 하여 립등 를 마 주택재건축 사2003. 7. 28.

업조합인데 강남구청장 부 사업시행인가 리처분계, 2007. 12. 28. , 2008. 8. 19.

획 인가를 았다.

나 원고는 별지 목 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 트라 한다 에 하. 2000. 6. 5. ( ‘ ’ )

여 소 권이 등 를 마 구분소 자 피고 조합 조합원이다 한편 원고는 이. ,

사건 아 트에 하여 울 앙지 법원 채권 고액, 2005. 12. 29. 113319

원인 근 당권 등 를 채권 고액689,000,000 , 2006. 12. 28. 131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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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인 근 당권 등 를 각 마쳤는데 피고 조합에 신탁494,000,000 , 2008. 8. 25.

원인 한 소 권이 등 를 마쳐 주었다.

다 원고는 분양신청 간 차 연장. (1 2008. 3. 3.~4. 11., 2008. 5. 6.~ 2008. 5. 10.)

피고 조합에 분양신청 하고 동 추첨 하여 신축 아 트, 2009. 4. 11. · 105

동 를 았 나 분양계약체결 간 내 부 지 피고18 2 , (2009. 7. 10. 7. 17. )

조합과 분양계약 체결하지 않았다.

라 피고 조합 분양계약체결 간 내 분양계약 체결하지 않 조합원에 하여. ,

에 다 과 같이 규 하고 있다.

제 조 분양신청 등44 ( )

조합 조합원 다 각 호 에 해당하는 경 에는 그 해당하게 날부터 내1 150④

에 건축물 또는 그 밖 리에 하여 현 로 청산한다 그 액 시 수가 추천하는. ·

감정평가업 상 평가한 액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2 .

분양신청 하 아니한1.

분양신청 철회한2.

가 리처분계획에 하여 분양 상에서 제3.

조합원 리처분계획 가 후 조합 정한 내에 분양계약체결 하여야 하 분양⑤

계약체결 하 않는 경 제 항 규정 한다4 .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내지 내지 증 가지번[ ] , 1 3 , 1 3, 5 7 (

있는 것 가지번 포함 각 재 변 체 취지) ,

계 법2.

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 호로 개정 전 것 하 법 라 한(2012. 2. 1. 11293 , ‘ ’▪

다)

제 조 분양신청 하 아니한 등에 한 조치47 ( )

사업시행 는 토 등소 가 다 각호 에 해당하는 경 에는 그 해당하게 날부터1 150

내에 통령령 정하는 절차에 라 토 건축물 또는 그 밖 리에 하여 현 로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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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산하여야 한다.

분양신청 하 아니한1.

분양신청 철회한2.

제 조 규정에 하여 가 리처분계획에 하여 분양 상에서 제3. 48

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통령령 제 호로 개정 전 것(2012. 4. 10. 23718 ,▪

하 시행령 라고만 한다‘ ’ )

제 조 분양신청 하 아니한 등에 한 청산절차48 ( )

사업시행 가 법 제 조 규정에 하여 토 등소 토 건축물 그 밖 리에 하47 ㆍ

여 현 로 청산하는 경 청산 액 사업시행 토 등소 가 협 하여 산정한다.

경 시 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한 법률 에 한 감정평가업ㆍ 「 」

상 평가한 액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액 로 협 할 수 다 개정2 . <

2005.5.18>

단3.

가 청산 지 생 시.

법 조 에 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철회한 토지 등 소 자에47 2

하여는 그 해당하게 날부 일 이내에 통 이 하는 차에 라 토지 건‘ ’ 150 ·

축 또는 그 권리에 하여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 에 말하는 분양,

신청 철회한 자라고 함 분양신청 간 내에 분양신청 하 나 그 간이 종료

에 이를 철회함 써 같 조 분양신청 하지 아니한 자 마찬가지1

리처분계획 립과 에 청산 상자가 자를 가리킬 뿐 분양신청 한 토,

지 등 소 자가 분양신청 간이 종료 후에 임 분양신청 철회하는 것 지 당연

히 허용 어 그에 라 에 말하는 분양신청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다고 볼

없다 다만 사업시행자 이나 리처분계획에 조합원들에 하여 분양신청 간.

종료 후 일 한 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할 것 요구하면 그 간 내에 분양계약

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하여는 그 권리를 청산한다는 취지를 한 경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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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 토지 등 소 자에 하여 해당 간에 분양계약 체

결 거 하는 법 사업에 이탈할 있는 회를 추가 부여한 것 볼

있고 이에 라 당 분양신청 했 에도 분양계약 체결하지 아니함 써 추가,

청산 상자가 자에 한 사업시행자 청산 지 는 분양계약체결 간‘

종료일 다 날 생하는 것 보아야 한다 법원 고 다’ ( 2008. 10. 9. 2008 37780

결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, 2011. 7. 28. 2008 91364 ).

살피건 피고 조합 조 항에 법 조 규 과 동일한 내용 규, 44 4 47

하고 조 항에 분양계약 체결하지 않 조합원에 하여도 조 항, 44 5 44 4

용하여 청산 규 하고 있다 라 피고 조합 조 항에. 44 5

라 피고 조합 리처분계획에 한 분양계약체결 간 종료일 다 날인, 2009. 7.

분양계약 체결하지 않 조합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한18.

청산 지 할 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 지 구하나 아래에 보는( ,

같이 청산 부에 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인 므 지연손해 인 할 없

다).

이에 하여 피고 조합 피고 조합 조 항 조합이 조합원에게, , 44 5

청산 할 있는 권한 부여한 것일 뿐 조합 청산 를 규 한 것 아

니고 도시 법 조는 강행규 피고 조합 강행규 효, 47

이며 원고가 청산 요구하는 것 언에 한다고 다 다, .

그러나 피고 조합 규 언에 춰 피고 조합 조 항 피고 조44 5

합에게만 권한 부여한 것이라고 해 할 는 없다 또한 피고 조합 약 규. ,

조합원 하여 리처분계획이 인가 이후라도 조합원 지 에 이탈하여 청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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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를 추가 부여하 는 취지 이를 법에 어 효라고 할 없다

법원 고 다 결 참조 여 에 분양계약신청 명시 인( 2011. 7. 28. 2008 91364 ).

청약 볼 는 없고 피고 조합쪽에 분양계약 체결 거 할 도 있 며 피고, ,

조합 에도 철회나 분양계약 체결하지 않는 자를 상 하고 있는 원고는 분양,

계약체결 간 만료일 지 조합원 권리 뿐 아니라 도 부담하고 분양계약,

체결 간 만료 후 청산 상자가 다고 하여 이미 생한 가 소멸하는 것도

아닌 등 고 하면 원고가 분양계약 신청 후 계약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,

언 원 에 한다고 할 도 없다.

나 청산 액.

청산 지 구하는 소송에 있어 법원 드시 시가감 에 하여 청산

액 평가하여야 하는 것 아니고 한 법 청산 액 평가할 있다 법(

원 고 다 결 등 참조2012. 5. 10. 2010 47469, 47476, 47483 ).

이 사건 아 트는 경 철거 공사가 진행 어 재 존재하지 않 당사2010. 11. 19.

자 사이에 다 이 없고 증 재에 변 체 취지를 하면 이복춘 이, 5 ,

사건 아 트 같 동 평 향인 동 소 자인데 피고 조합 상 청, , 5 401 ,

산 지 청구 소 울 앙지 법원 가합 를 하여 소송 계속 시가( 2009 57791) ,

감 결과 아 트 감 평가액이 억 만 원인 사실 인2009. 7. 18. 9 620

할 있다.

살피건 이미 멸실 이 사건 아 트를 재 감 차를 진행한다 해도 한 시,

가를 알 어 워 하지 않 객 인 감 가격 알 있, 2009. 7. 18.

며 이 사건 아 트 같 동 평 향이어 그 감 가격 이 사건 아 트, 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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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보아도 평에 하지 않는 등 고 하면 이 사건 아 트 청산 액,

동 마찬가지 억 만 원 도 이 상당하다 원고2009. 7. 18. 5 401 9 620 (

는 동 소 자인 이 감 가액인 억 만 원 한 감 가액5 605 10 9,000○○

주장하나 이 분양신청 하지 않아 분양신청 간 종료일 다 날인, 2008. 5. 11.○○

시 하여 감 평가를 아 청산 았 므 분양계약체결 간 다,

날인 청산 하는 원고 동일하지 않다2009. 7. 18. ).

다 동시이행항변.

피고 조합 이 사건 아 트에 하여 권리 한등 가 없는 소 권이 동

시이행 청산 지 구할 있다는 취지 동시이행항변 한다.

법 조 규 에 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 철47

회한 토지 등 소 자에게 청산 지 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 원 상 토지,

등 소 자는 권리 한등 가 없는 상태 토지 등 소 권 사업시행자에게 이 할

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 한등 없는 소 권 이 사업시행자 청산,

지 는 동시이행 계에 있는 것이 원 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사업 행 하. ,

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 자에게 청산 에 권리 한등 를 말소하는 데

필요한 액 공 한 나 지 액 지 할 있고 이에 하여 토지 등 소

자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없다 한편 토지 등 소 자가 그 소 토지 등에. ,

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 신탁 원인 한 소 권이 등 를 마 경우에는 청

산 지 하여 별도 소 권 이 할 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원(

고 다 결2008. 10. 9. 2008 37780 ).

또한 법상 새 운 아 트가 공 고 사업시행자 이 고시 다 날 분양 자가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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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 소 권 취득하면 법 조 종 건축 에 당권 소 권 이( 54 ),

건축 에 것 본다 조 항( 55 1 ).

살피건 원고는 이 사건 아 트에 하여 피고 조합에 신탁 원인, , 2008. 8. 25.

한 소 권이 등 를 마쳐 주었 나 각 근 당권 등 는 이 사건 아 트 철,

거에도 불구하고 여 히 남아 있어 이 고시가 면 새 운 건축 에 것

간주 며 각 근 당권 등 채권 고액 합계가 청산 에 미 지 못한다, .

라 피고 조합 원고 부 아 런 권리 한이 없는 소 권 취득 즉 이 사건, ,

부동산에 하여 각 근 당권 등 말소등 차를 이행 과 동시에,

원고에게 청산 지 할 가 있다.

이에 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 조합장이 청산 이행 하지 않 이행거,

사를 진지하고 종국 시하 므 동시이행항변 권리 남용이라고 주

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아 트에 한 각 근 당권 등.

말소를 해 필요한 를 공하 다는 인 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 조합

청산 지 가 이행지체에 다고 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이 에,

청산 지 구하 인 할 만한 증거가 없 며 소송 계속 다 었다는 것만,

명시 이고 종국 인 이행거 볼 도 없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 주장 아

들이지 아니한다.

라 소결.

피고는 원고 부 주 항 재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하여 마 각, 1

근 당권 등 말소등 차를 이행 과 동시에 원고에게 억 만 원 지, 9 620

할 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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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4.

그 다면 원고 청구는 인 범 에 이 있 므 이를 인용하고 나 지 청, ,

구는 이 없 므 이를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, .

재 장 사 경란

사 공 진

사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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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.

동 건 시1

울 강남구 도곡동 울 강남구 동 진달래아538, 538-1, 1025, 1025-1, 1026-11

트 동5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 지붕 아 트 내지 각12 1 546.49 , 2 12 531.23 ,㎡ ㎡

지하 상 탑466.07 , 42.25 , 13㎡ ㎡ ㎡

지권 목 인 토지 시

울 강남구 도곡동1. 538 17198.3㎡

울 강남구 도곡동2. 538-1 1198.1㎡

울 강남구 동3. 1025 492㎡

울 강남구 동4. 1025-1 5956.6㎡

울 강남구 동5. 1026-11 472.6㎡

부분 건 시

철근콘크리트조5 502 106.24㎡

지권 시

소 권 지권 분 끝1, 2, 3, 4, 5 48057 102.08. .


